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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제: "식용 경화유의 사용 제한" 

기 준: 식품 안전 보건법 제15 조 제1 항. 

발 표: 

 

1. 식용 경화유에는 완전 경화유(또는 Fully hydrogenated oils，FHOs) 및 부분 경화유 (또

는 Partially hydrogenated oils，PHOs)이 포함된다. 완전 경화유란 완전히 포화되거나 

거의 포화된 요오드 값이 4 이하로 수소 처리된 오일을 말하며 식품에 사용된다 

 

2. 부분 경화유란 수소화 처리되었으나 완전 포화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4보다 큰 요오드 값을 

가진 오일을 말한다.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. 

 

3. 시 행 일: 107년 7 월 1 일부터 중국 (제조일 기준). (2018년 7월 01일) 


